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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성범죄 보도를 포함한 범죄 보도는 언론의 자유와 개인의 인격권이 충돌하는 영역이

다. 일본에서는 성범죄를 포함한 범죄 관련하여 보도량이 많고, 반복적으로 보도되고 있

다(五十嵐, 1991; 牧野, 2013). 범죄 보도를 사건의 발생, 수사, 재판으로 분류한다면, 일

본의 범죄 보도는 수사 보도에 집중되어 있다. 사건 발생 직후의 수사 정보에는 오해와 

편견이 많으며, 오보 가능성이 높다. 그만큼 보도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내각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1), 범죄 피해자나 그 가족 중에 보도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와 평온한 사생활 침해를 겪었다는 응답은 54.0%이었다. 이는 5년 전 조사보다 

4.3% 감소한 것이다. 이러한 침해는 지역별로는 대도시에서, 성별로는 여성에서, 연령

대별로는 30대~50대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에서는 1990년대 중반부터 ‘보도 피해’(報道被害)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보도

피해는 “방송, 신문, 잡지 등의 보도로 인해 취재 대상자가 명예를 훼손당하거나, 프라

이버시를 침해당하는 인권침해를 말하며, 생활 파괴, 이웃과 친구로부터 고립을 불러일

으키는 것”(梓澤, 2013:22)을 말한다. 보도 피해는 “어떤 피해에 부수해 발생하는 피해

를 말하며, 최초 피해와 부수적인 피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諸澤, 

1998:133)이다. 보도 피해는 사건 보도나 범죄 보도로 인한 2차 피해라고 할 수 있다. 

* 동경대 언론학 박사수료, ahnchanghyun@gmail.com
1) 이 조사는 내각부가 5년을 주기로 실시하며, 전국 18세 이상 3,000명을 대상으로 한다. 층화 2단계 무

작위 추출법으로 표집한다. 2017년에는 10월 5일부터 10일 간 개별 면접법으로 조사했다. 유효응답은 
1,758명이며, 응답률은 58.6%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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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범죄피해자�등에�관한�인권문제(복수응답,�%)

출처:�内閣府政府広報室(2017).� ⼈権擁護に関する世論調査の概要(2017年� 12⽉),� p.22.

범죄 보도와 성범죄 보도는 환경감시기능을 수행하지만, 보도 행태에 따라서는 피해

자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 인격권에는 프라이버시 침해, 명예훼손, 초상권 침

해, 과열보도로 인한 생활상의 지장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인격권 침해는 한 번에 그

치지 않고, 2차 피해와 3차 피해를 일으킨다.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고

통과 상처를 입을 수 있다. 이에 일본에서는 보도 피해를 막기 위해, 익명보도를 원칙

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언론계에서는 보도의 정

확성과 객관성을 위해서는 실명보도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Ⅱ. 성범죄 보도 과정에서 피해자 인격권 침해 유형과 사례

성범죄 보도는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다. 그만큼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가능성도 

크다고 할 수 있다. 일본에서 여고생 콘크리트 살인사건(1990년), 츠쿠바 모자살인사건

(1994년), 도쿄전력 여직원 살해사건(1997년) 등의 보도 과정에서 피해자와 가족의 인

격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했다. 주간지와 TV 와이드 쇼 등에서는 사망한 피해자의 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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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과 사생활을 폭로하는 정보를 게재하기도 했다. 피해는 1차에서 그치지 않고 2차, 

3차로 증폭됐다.

성범죄 보도로 인한 피해자 인격권 침해 유형은 다양하다. 아즈사와(梓澤) 변호사는 

보도 피해자의 유형을 네 가지로 분류한다(2007). 즉 ① 억울하게 범인으로 보도되는 

경우, ② 완전한 무죄는 아니더라도, 정보가 일방적으로 편향되어 있거나 과도하게 사

회적 제재를 불러일으키는 피해, ③ 프라이버시 침해, ④ 범죄 피해자의 보도 피해 등

이다. 코바야시(小林)는 보도 피해의 법적 측면을 명예훼손, 프라이버시 침해와 자기정

보 통제권, 초상권 침해, 집단적 과열취재, 집중호우형 보도로 인해 침해 등으로 구별한

다(2014:24-29). 여기서는 명예훼손, 프라이버시 침해, 초상권 침해, 과열보도로 인한 

생활권 침해 등으로 나누어 간단하게 정리한다. 

1. 명예훼손

성범죄 보도가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유형은 명예훼손이다. 일본에

서는 개인의 인격권을 훼손한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다. 형법에서는 “공연히 사

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그 사실의 유무와 상관없이 3년 이하의 징

역 혹은 금고 또는 5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230조)고 명시하고 있다. 명예훼

손죄는 타인의 사회적 명예를 불특정 혹은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구체적인 

사실을 공개하여 침해위험성이 생기는 경우에 성립된다. 민법에서는 구체적인 사실 공

개의 요건에 의견이나 논평까지 포함하고 있다. 명예훼손적 표현에 의한 불법행위에는 

손해배상(제709조, 제710조), 위자료와 명예회복 수단2)(제723조)이 뒤따를 수 있다.

그러나, 형법에서는 면책 요건도 규정하고 있다. 사실 적시를 통한 명예훼손 행위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실과 관련되고, 그 목적이 단지 공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인정되

는 경우에는 사실의 진실 여부를 판단하여,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을 때에 이를 벌하지 

않는다”(제230조의 2)3). 즉,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표현이라도 공공성과 공익성, 진실

성(진실 상당성)이 인정되면 면책되는 것이다. 특히, 진실성의 법리는 보도 내용이 진실과 

2) 대표적으로 사과 광고, 반론문 게재, 사전 금지 등이 있다.

3) 이 외에 체포나 기소되기 전에 용의자의 행위가 공공의 이해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고, 정치가와 공직
선거 후보자, 공무원도 진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처벌을 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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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더라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면책을 인정한다(宍戸, 

2011; 松井, 2013). 상당성의 법리는 1966년과 1969년 최고재판소의 판결로 확립되

었다. 민사재판의 경우, 보도에는 신속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가 없더라도 

언론사가 진실이라고 생각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면 면책이 인정된다. 그러나, 

언론은 취재 단서, 취재 대상자, 취재 방법, 취재 내용, 취재 결과 등 사실관계를 종합

적으로 증명할 책임이 있다. 

범죄 보도에서 보도량은 여성 피해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며(矢島, 1991), 보도 

양태도 독특하다(四方, 2011). 특히, 성범죄 보도에서는 여성 피해자의 잘못을 지적하

고, 외모를 자세하게 묘사하며, 생활상과 이성 관계, 친구 관계 등을 자세하게 언급한다

(四方, 2011:56). 또한, 성범죄 보도에서 여성 피해자를 원인 제공자로 묘사하는 경우

가 적지 않다. “피해자에게도 문제가 있었다”, “피해자가 유혹했다” 등 성폭행의 원인이 

피해자에게도 있다는 논조로 보도한다. 이는 성폭행은 여성이 남성의 성욕을 자극해서 

일어난다며, 여성이 조심했어야 했다는 편견을 양산한다. 이를 시카타는 ‘아담ㆍ이브 

증후군’, ‘강간 신화(rape myths)’라고 비판한다(2012:136-7).

성범죄 보도는 선정성도 문제된다(四方, 1996; 小林, 2014). 성범죄 보도에서 여성 

피해자의 성관계가 필요 이상으로 언급되고, 보도되는 경향이 강하다. 코바야시는 “성

관계 폭로와 강조는 범죄에서 피해자에게 잘못이 있었다고 보도할 뿐만 아니라, 프라이

버시 침해이기도 하다”(2014:54)고 지적한다. 시카타는 여고생 콘크리트 살인사건

(1989년)과 기후(岐阜) 여중생 살해사건4)(2006년)에 대한 신문 보도를 비교하면서, 두 

사건의 보도 태도에 변화가 없으며, 여성 피해자의 실명을 밝히고, 이성 관계를 강조하

며, 잘못을 지적하는 보도가 많다고 언급하였다. 두 사건 모두 피해자는 실명, 때로는 

얼굴 사진이 게재되었다. 또한, 피해자의 이성 관계를 언급하며, 그것이 범죄에 말려든 

원인이 된 것처럼 묘사하였다. 이러한 보도 행태는 “… 피해자를 재판 받는 입장으로 

전락시키며, 그 배경에 ‘강간 신화’와 ‘이중적 성윤리’가 있다”(細井ㆍ四方, 1995:31)고 

할 수 있다.

4) 2006년, 기후 현의 폐허인 ‘파칭코 점포’에서 여중생 사체가 발견되었다. 사흘 뒤에 친구였던 고교 남학생이 
체포되었다. 당시 보도에서는 피해자의 일기 식 블로그를 인용하여 피해자의 이성 관계를 부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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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고생 콘크리트 살인 사건 보도 사례

이러한 성범죄 보도에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례는 1989년에 발생한 ‘여고생 

콘크리트 살인사건(女子高生コンクリート詰め殺人事件)’이 대표적이다. 미성년의 가해자 

4명이 여고생을 유인하여, 41일 간 감금하고 폭행과 강간을 반복해 사망에 이르게 한 

뒤, 사체를 드럼통에 넣고 콘크리트로 채워 유기하였다. 이 사건은 범행이 흉악해 언론

의 주목을 받았다. 재판에서 사실관계가 밝혀지기도 전에, 방송과 신문, 주간지 등에서 

피해자의 실명과 얼굴 사진 등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언론에서는 피해자 소녀도 불량 

서클에 소속해 있었고, 문제가 있었다, 자식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은 부모에게도 책임

이 있다는 논조로 보도했다. “(소녀는) 결코 소년들의 반대편에 있던 아이가 아니었다”

(週刊ポスト, 1989年 4月 21日号)고 단언하는가 하면, “소녀는 무단 외박도 자주 하는 

비행소녀”, “왜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나”(朝日新聞, 1989年 4月 4日)는 등 피해자를 비

난하는 보도가 많았다. 

특히, 사건 발생 직후 주간지의 보도가 과열되었다. 이중 <슈칸분슌(週刊文春)>은 가

해자 엄벌을 요구하며, 가해자를 실명으로 보도했다. 소년법(제61조)에서는 공소가 제

기된 소년범죄에 대해서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보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

다. 그러나, <슈칸분슌>은 가해자의 이름과 학교명, 부모 이름과 경력 등도 게재하였다.

또 다른 사례는 1997년에 발생한 ‘도쿄전력 여직원 살인 사건’이다. 살해된 여성은 명

문 대학을 졸업하고, 도쿄전력에 근무하는 관리직이었다. 그러나, 퇴근 후에는 매춘을 행

했던 것으로 밝혀졌고, 당시 매스미디어는 이 사건의 피해 여성에 대해 흥미 위주의 정보

를 보도했다. 수사가 진행되지 않자 스트레이트 뉴스가 줄어들었지만, 피해자를 둘러싼 선

정적인 폭로가 증가했다. 일본변호사엽합회는 “피해자의 실명, 얼굴 사진, 근무처, 학력, 

교우 관계, 가족 관계, 자택, 장례식 영상, 피해자의 밤 생활에 대한 흥미 위주의 관음적 

정보를 주로 보도했다”고 비판했다(日本弁護士連合会人権擁護委員会編, 2000:161-164).

2. 프라이버시 침해

잘못된 사실을 보도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

더라도 피해자가 드러내고 싶지 않은 사실을 드러내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를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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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권리로 인정한 것이 프라이버시권이다. 프라이버시 침해는 이름과 주소, 학력, 가

족 관계, 취미, 사상 등의 정보가 본인의 의사에 반해 공개되는 것을 말한다. 프라이버

시와 함께, 개인정보도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된다. 개인정보는 “해당 정보에 포함된 이

름, 생년월일, 기타 기술 등에 의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것”과 “개인식별부호가 

포함된 것”(개인정보법 제2조 제1항)을 말한다.

특히, 성범죄 보도에서 피해자가 여성인 경우에 남성 피해자보다 프라이버시 침해가 

현저하게 높다(小玉ㆍ中ㆍ黄, 1999). ‘도쿄전력 여직원 살인사건(1997년)’을 보도하면

서 언론은 피해자의 프라이버시를 과도하게 침해했다. 이 사건은 살해된 피해자가 고학

력으로 일류 기업의 관리직 여직원이었다는 점과, 밤에는 매춘을 했다는 사실이 사회적

으로 관심을 끌었다. 언론은 피해여성의 실명과 얼굴 사진, 회사, 학력, 친구 관계, 가

족 관계, 자택, 장례식 영상뿐만 아니라, 피해 여성의 사적 행동까지 선정적으로 폭로했

다. 이러한 보도 양태는 피해자와 그 유족에게 2차 피해를 가했다. 피해자의 인격권을 

무시한 선정적 보도였다. 성범죄 보도는 여성 피해자에게 성윤리를 엄격하게 들이대는 

경향이 짙다고 할 수 있다.

(1) 오케가와 스토커 살인 사건 보도 사례

범죄 보도로 피해자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된 대표적인 사례는 ‘오케가와 스토커 살인 

사건(桶川ストーカー殺人事件)’이다(梓澤, 2007). 1999년, 여대생이 협박과 괴롭힘, 비

방중상을 당한 뒤에 역 앞에서 살해되었다. 사건 2개월 후, 살인 혐의로 4명이 체포됐

다. 범행을 지시한 사람은 전 남자친구의 형이었으며, 전 남자친구는 자살하였다. 이 사

건은 유족이 “딸은 세 번 죽었다”고 말할 정도로, 일본의 언론과 경찰, 사법 행정의 실

태를 보여주었다. 두 번째 가해자로 언급된 것은 경찰이었다. 경찰은 괴롭힘(스토커) 피

해 신고를 무시했으며, 조서를 조작하기도 했다. 유족은 경찰을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

구했고, 최고재판소는 명예훼손 사건의 수사태만을 인정하여 배상을 명령했다. 

세 번째 가해자로 지목된 것은 언론이었다. 언론은 피해자 여성의 이름과 얼굴을 보

도했다. 사건 발생 이후 3개월 간, 아침부터 밤까지 피해자 유족의 집 주변에 보도진이 

진을 치고 있었다. 결국, 유족은 방송업계 자율규제기관인 방송인권위원회에 과열취재 

자제를 요구했다. 방송인권위원회는 방송사에 유족의 의견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피해



일본의�성범죄�보도와�피해자�인격권�보호제도� � 183

자 및 가족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도록 절도 있는 취재를 강하게 요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재는 과열됐으며, 마치 여성 피해자가 잘못이 있는 것처럼 사실

과 다른 보도가 넘쳐났다. 경찰은 기자회견에서 사건 개요를 설명하며, 피해 여성의 시

계와 핸드백의 상표까지 공개했다. 게다가 전 남자친구가 유흥업소 관계자라는 정보와 

함께, 민방의 와이드 쇼와 주간지, 스포츠 신문 등에서는 피해 여성이 “브랜드 중독증”,  

“유흥업소 종사자”라고 보도하기도 했으며, 신문에서는 “호스테스로 일했다”는 기사도 

작성하였다. 또한, 오보도 양산했다(清水, 2018:35, 341). “실행범이 체포되자, 유족은 

선물용 과자를 들고 경찰을 방문해 감사를 전했다”고 보도했으며, “경찰이 그렇게 말했

다”며 거짓 설명까지 받아쓰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을 계기로 스토커규제법(ストーカー規制法)이 제정되었다. 언론은 경찰 취재

와 피해자 보도를 반성하고, 피해자 보도의 의의를 재검토하게 되었다. 경찰은 안일한 

수사와 은폐 혐의가 드러났으며, 경찰 3명이 징계면직, 유죄판결을 받았다. 일본신문협

회와 일본민간방송연맹은 2001년, 범죄피해자와 유족을 집단적으로 취재하는 집단적 

과열취재를 자제하겠다고 발표했다.

시카타(2011)는 2000년대 이후의 성범죄 보도에서 여성 피해자의 프라이버시와 관

련하여, 실명, 연령, 주소, 학교나 직업, 얼굴 사진 게재 여부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에서는 실명과 연령, 직업 등과 관련한 프라이버시를 언급하는 경

우가 많았지만, 주소와 얼굴 사진을 공개하는 보도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예를 들면, 

2008년 ‘마이즈루 여고생 살해사건(舞鶴女子高生殺害事件)’을 보도하면서, 신문은 여성 

피해자가 발견 당시 옷을 입지 않았다는 것이 강조했다. 생전의 복장을 자세하게 보도

하며 화려한 옷을 즐겨 입었다고 했다. 그 외에, 과거 경찰에 신변보호를 받은 것과 피

해자의 블로그도 소개하였다. 

특히, 지역신문과 지역방송은 상대적으로 범죄 보도를 많이 다룬다. 일본의 지역신문

은 지역별 시장점유율이 전국신문보다 높다. 지역방송은 지역뉴스를 매일 방송한다. 독

자와 시청자는 현지의 지리적, 문화적 상황에 밝기 때문에, 피해자나 피의자의 개인정

보를 파악하기 쉽다. 그만큼 피해자를 특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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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고시마현 지방재판소(지방법원)의 강간치상사건 판결 보도 사례

가고시마의 지역민방은 2010년 10월 가고시마현 지방재판소(지방법원)의 강간치상

사건 판결을 보도하면서 “옆집 여성을 폭행한 남자에 징역 7년”이라는 제목으로 “○○

시 무직 ○○피고”가 “옆집에 침입하여 여성을 폭행했다”고 언급했다. 이 뉴스는 피고

의 주소를 기초지자체로 특정하고 피해자가 피고의 옆집에 주거했다고 보도하여, 적어

도 인근에 사는 사람이라면 피해자를 짐작하기 충분한 내용이었다. 방송 이후에 뉴스 

원고는 홈페이지에 게재되었다. 해당 원고는 피해자가 다음 해 1월 홈페이지 내용을 우

연히 보고 변호사를 통해 항의·삭제하기까지, 3개월 간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었다. 

특히, 이 사건은 재판원재판으로 진행되었다. 재판에서는 피해자의 프라이버시를 최

대한 고려하여 기소장 낭독, 모두 진술, 논고, 변론 등에서 피해자의 주소나 이름 등 개

인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했다. 그러나, 피해자는 사건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PTSD)로 1심에 출석하지 못해, 국선 변호사가 피고인 질문과 피해자 의견 진술을 대

신했다. 피해자는 방송사의 홈페이지 기사를 열람한 이후, PTSD가 재발하여 주치의로

부터 “집에서 30분 이상 이동을 금지한다”는 진단을 받았고, 2심에도 출석하지 못했다. 

3. 초상권 침해

성범죄 보도는 초상권을 침해하기도 한다. 초상권은 ‘누구든지 함부로 자신의 용모나 

모습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사진을 공표할 수 없는 권리’를 말한다. 이는 실정법으

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민사상 인격권 혹은 재산권 침해로 손해배상을 인정한 판례

가 있다(大家重夫, 2011). 

성범죄 보도에서는 가해자나 피해자, 관련자의 사진을 게재하거나, 방송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여고생 콘크리트 살인사건’의 경우, 주간지 <여성자신(女性自身)>은 사건의 

본질과 관계없는 피해 여성의 핫팬츠와 수영복 모습을 담은 사진을 게재하였다. 이는 

사자의 초상권을 침해한 보도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 사건을 정리한 시민단체는 “미모

로 남심을 자극하는 소녀의 이미지를 자아내며, 죽은 뒤에도 소녀의 인격을 멸시한다. 

사자에게 초상권이 없다는 것인가. 사자에게 명예훼손이 없다는 말인가”(死刑をなくす

女の会, 2004: 128-131)라고 비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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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는 사실의 공공성, 목적의 공익성, 수단의 상당성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초

상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용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이를 엄격하게 

적용한다. 소년법에서는 “가정재판소의 심판에 오는 소년 혹은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

로 공소가 제기된 자에 대해서, 이름, 연령, 직업, 주거, 용모에 의해 그 자가 해당 사건

의 본인으로 추측될 수 있도록 기사 또는 사진을 신문지 기타 출판물에 게재해서는 안 

된다”(제61조)고 규정하고 있다. 

4. 집단적 과열취재로 인한 생활권 침해

성범죄 보도는 사회적 관심이 높은 만큼, 집단적 과열취재로 전략하는 경향이 강하

다. 이러한 집단적 과열취재는 어린이나 여성이 피해자인 사건에서 현저하게 나타난다

(鈴木ㆍ山田 2019:68-69).

집단적 과열취재는 대형 사건의 당사자나 관계자의 집·회사 등에 대규모 취재진이 

쇄도해 취재대상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하고 보도하는 것은 말한다. 이는 슬픔에 빠진 

가족의 심정이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까지 피해를 준다. ‘오케

가와 스토커 살인 사건’의 피해자 가족은 방송사의 집요한 취재에 대해 자제를 요구하

는 요망서를 방송인권위원회에 제출하였다. 피해자 가족은 집단적 과열취재로 인한 폐

해를 다음과 같이 호소했다.

『집 앞에 취재진이 대거 몰려들고, 가족의 모습을 비춰 외출도 할 수 없는 상황

으로,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살해된 딸 사진이 계속해서 방송되고, 가족사

진은 방영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부탁했지만, 들어주지 않는다. 우리 집에서 비출 

만한 것은 모두 드러낸다. 초등학생과 대학 입시를 앞둔 아이도 있지만,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집요하게 달려든다. 이웃에게도 폐를 끼쳐 이대로는 이곳에서 살 수도 

없다.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괴롭히는 것일까. 피해자에게 자살이라도 

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다(放送人権委員会, 1999)』

이러한 집단적 과열취재는 명예훼손과 프라이버시 침해를 일으키기 쉬울 뿐만 아니

라,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족이나 관계자에게는 생활권을 침해한다. 일본에서는 이

를 ‘미디어 스크럼(メディアスクラム)’이라고 부르는데, “대형사건, 사고의 당사자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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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자에게 다수의 미디어가 쇄도해 당사자와 관계자의 프라이버시를 부당하게 침해하

고, 사회생활을 방해하거나, 막대한 고통을 주는 상황을 양산하는 취재”(日本新聞協会, 

2001)를 의미한다. 일본신문협회와 일본민간방송연맹에서는 사회적 비판이 제기되면서 

자제를 발표해 왔다. 

한편, 모바일 미디어의 발달은 성범죄 보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모바일 

미디어는 신문과 방송의 보도를 빠르고 광범위하게 확산시키는데, 특히 성범죄 보도 확

산에 큰 영향을 미친다. 또한, 모바일 및 온라인에서는 언론에서 보도되지 않은 내용까

지 덧붙여지고, 가짜뉴스(fake news)가 범람하면서, 새로운 문제도 불러일으키고 있

다. 결과적으로 N차 피해를 낳고 있는 것이다. 2009년에 발생한 ‘교토교대 집단폭행사

건(京都教大集団暴行事件)’의 경우, 대학생 6명이 준강간혐의로 체포되자, 온라인에서

는 “방으로 따라 간 피해자가 나쁘다”, “왜 술자리에 참여했나”, “합의금을 노렸다”는 

등 피해 여성을 비방하고 중상하는 내용의 댓글이 잇따랐다.

Ⅲ. 성범죄 보도 관련 주목할 만한 판례 및 입법례

1. 범죄피해자기본법

범죄피해자기본법은 2004년 12월에 제정됐다. 이 법은 범죄 피해자를 위한 정책의 

기본이념을 정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국민의 책무를 밝히고, 범죄 피해자를 위한 

시책의 기본사항을 정해 ‘범죄 피해자를 위한 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범죄 

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범죄 피해자는 범죄로 인해 해를 입은 자 및 그 

가족 또는 유족을 말한다(제2조 제2항).

이 법은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국가는 범죄 피해자를 위한 시책

을 종합적으로 책정하고 실시할 책무를 가진다(제4조). 지방정부는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해, 국가와 역할을 분담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실시할 책무를 가진다(제

5조). 또한, 중앙정부는 범죄피해자기본계획을 정해야 하며(제8조), 내각부에 ‘범죄피해

자실시추진회의’를 설치해야 한다(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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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필요한 법제와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해야 하는데, 대표적으로 ① 범죄피해자

백서 발간, ② 상담 및 정보 제공, ③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지원, ④ 지원금제도 확충, 

⑤ 보건의료서비스 및 복지서비스 제공, ⑥ 안전 확보, ⑦ 주거 안정, ⑧ 신용 안정, ⑨

고용 안정, ⑩ 보호ㆍ수사ㆍ공판과정에서 배려 등이 있다. 

일본 정부는 범죄피해자기본법 시행에 맞춰, 2005년 12월 범죄피해자기본계획을 각의

에서 결정하였다. 범죄피해자기본계획은 범죄 피해자의 정보 및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배

려하도록 하고 있다. 범죄 보도와 관련해 주목을 받은 것은 ‘범죄 피해자의 실명보도와 

익명보도’에 대한 판단이다. “경찰의 피해자 실명 발표와 익명 발표에 대해서, 익명 발표

를 원하는 범죄 피해자의 의견과 매스미디어를 통한 보도의 자유 및 국민의 알권리를 이

유로 하는 실명 발표에 대한 요망을 검토하고, 프라이버시 보호와 발표의 공익성 등의 사

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개별 구체적인 안건마다 적절한 발표 내용이 되도록 배려한

다”고 하였다. 결국, 지역경찰이 판단하도록 했지만, 다양한 이익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실명과 익명을 판단하는 기준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5). 

2. 성범죄 보도 관련 판례

사건보도와 관련된 판례로는 1972년 최고재판소에서 수사당국이 발표하지 않았지

만, 수사 상황을 보도한 경우에 대해 “신중하게 보강 취재를 해야 했다”며 상당한 이유

를 인정하지 않은 판례가 있다. 1990년 도쿄지방재판소는 피의사실이 성립하지 않은 

경찰의 체포를 실명으로 보도하는 것에 대해, “범죄 수사에 나서는 경찰서 수사관이 수

사 결과에 의거하여 판명된 피의사실을 기자회견 등에서 공개한 경우, 그 발표 내용에 

의문을 일으킬 만한 사정이 있다면 별도로, 그렇지 않은 한 해당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

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사건보도가 용의자 체포 순간

에 집중돼 있으며, 상당성의 법리는 이를 정당화시킨다고 할 수 있다(宍戸, 2011:209).

성범죄 보도를 포함해 범죄 보도에서 ‘실명보도’가 쟁점이다. 일본에서 범죄 보도는 

실명 보도를 원칙으로 받아들여 왔다. 이러한 실명보도의 의의는 판결로 인정받기도 했다. 

5) 2016년 4월 각의에서 결정된 제3차 범죄피해자기본계획에서는 네 가지 기본방침을 제시했다. 범죄피해자 
시책은 첫째, 존엄에 어울리는 처우를 권리로 보장할 것, 둘째, 개개 사정에 따라 적절하게 시행할 것, 
셋째, 중단 없이 시행할 것, 넷째, 국민의 총의를 형성하면서 전개되도록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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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송검 사실의 경칭을 생략한 용의자를 실명으로 보도한 책임을 다루는 소송에서 나고

야 고등재판소는 “보도에서 피의자의 특정은 범죄 뉴스의 기본적 요소이며, 범죄 사실 자

체와 함께 공공의 중요한 관심사”이라고 인정했다. 피의자 특정의 방법과 정도는 “범죄 

사실의 양태, 정도 및 피의자의 사회적 지위, 특질(공인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피해자 

측의 피해 심정, 독자의 의식, 감정 등을 비교 형량하고, 인권의 존중과 보도의 자유, 그

리고 알권리 옹호와의 균형을 감안하면서 신중하게 결정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성범죄 보도와 명예훼손을 다툰 사례로는 2009년 2월 최고재판소 판결이 있다. 여중

생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체포된 뒤,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오키나와현의 중학교 교사

가 실명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NHK>와 지역민방 3사를 상대로 500만 엔의 손해

배상을 요구하며 제소했다. 이 교사는 오키나와현 청소년보호육성조례 위반 혐의로 

2007년 3월 체포되었다. 오키나와현 경찰은 기자회견에서 체포 사실과 교사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언론사는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사건이라고 판단하여, 용의

자 실명 공개를 요구했다. 경찰은 피해자 특정이 우려된다며 실명 발표를 거부했지만, 

언론사의 요구로 오키나와현의 경찰본부장의 결재를 거쳐 용의자 실명과 주소를 공개

했다. 경찰은 용의자가 피해자와 같은 학교에 재직한다는 것을 보도하지 않도록 요청했

으며, 용의자가 질병으로 휴직중이라고 설명했다.

<NHK> 등 언론사는 용의자의 실명을 포함해 체포사실을 보도했다. 용의자 체포 직후 

담당 변호사는 언론사에 교사와 여중생은 교제 중이며, 교사가 정신질환을 앓았지만 곧 

복직하기 때문에, 복직에 지장이 없도록 실명보도를 피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후, 일부 언

론사는 용의자가 석방된 사실은 보도했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은 보도하지 않았다.

1심인 나하지방재판소는 2008년 3월 “실명보도는 익명보도와 비교해 피의자 명예를 

현저하게 훼손하고, 그 사회적 평가를 현격하게 저하시키는 것이며, 사후적으로 무죄가 

판명되더라도 그 명예를 회복하는 것은 진범이 판명된 것이 널리 보도되는 것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극히 곤란하다는 것이 공지의 사실이다. 또한, 실명보도가 해당 범죄

와 무관한 피의자 가족 등의 생활에도 중대한 지장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 형사재판

의 무죄추정의 원칙에서 그 정당성은 일찍이 논란이 되고 있다”고 했다. 소년범 이외에 

“실명보도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 또한, 최근에는 비교적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는 피

의자 이름을 익명으로 보도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지만, 공무원, 특히 공립학교 교사



일본의�성범죄�보도와�피해자�인격권�보호제도� � 189

가 학생을 상대로 한 파렴치죄는 실명보도가 되는 것도 적지 않다. 이러한 보도 양태는 

청소년을 지도하는 입장에 있으며, 일반 공무원보다 더욱 높은 윤리성이 요구되는 공립

학교 교사의 직무 특수성에 비추어 상응의 합리성이 있다고 해야 한다. 따라서, 공립중

학교 교사에 대해 실명보도를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허용된다고 해석한다”, “본건의 피

의사실은 공립중학교 교사가 지도를 받는 입장인 여중생에 대해 추잡한 성행위를 한 것

이기 때문에, <NHK> 등이 실명보도를 한 것은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며, 위법성을 

결여한다”고 판단했다. 

2심 후쿠오카고등재판소 나하지부는 2008년 10월,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1심의 판단

을 지지하면서도, 프라이버시와 실명보도에 대한 견해를 제시했다. 피의사실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실과 관련된 것으로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실이라는 점, 보도기관은 공

공의 이해에 관한 사실에 대해서는 국민의 알권리에 부응하기 위해 이를 정확하게 보도

하는 것이 요구되며, 보도의 정확성ㆍ객관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익명보도가 아니라, 피

의자의 이름을 특정한 실명보도가 적당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

정을 고려한다면, 본건의 피의사실에 대해 교사가 체포된 것을 실명으로 보도해야 할 

필요성도 충분히 긍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재판부는 실명보도에서 감안해야 할 점을 제시했다. “실명을 공표하지 않는 법

적 이익에 관해서는 교사는 질병으로 휴직 중이었지만, 중학교 교사로서 사회생활을 했

다는 점, 본건의 보도가 오키나와현 전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 일반 시청자에 

대해 교사가 체포됐다는 것뿐만 아니라, 피의사실인 조례를 위반했다는 인상을 줄 가능

성이 있다는 점, 따라서 체포 사실이 실명으로 보도된 경우에는 교사가 사후적으로 명

예를 회복하는 것이 사실상 극히 곤란하다는 점, 실명보도의 경우에는 그 영향이 피의

사실과는 무관계인 교사의 가족 등의 생활에도 미친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고 명시하였다. 또한, <NHK> 등이 교사의 기소 유예를 보도하지 않은 것에 대해, 재판

부는 “체포된 사실이 한번 실명으로 보도되면, 이후에 사실무근으로 판명되거나 불기소

로 종료된 경우에도 사후적으로 명예를 회복하는 것은 극히 곤란하기 때문에 … 체포된 

사실을 보도하고도, 그 뒤의 경과 조치(기소유예 처분 등…)에 대해서는 뉴스 가치가 없

다며 이를 보도하지 않는 태도에는 생각할 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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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보도는 아니지만, 최고재판소는 2016년 9월 실명보도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

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경찰에 체포돼 불기소된 남성이 실명보도로 피해를 입었다며, 

<아사히신문>과 <마이니치신문>, <주니치신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최고재판소는 상고를 기각했다. 체포 혐의를 잘못 보도한 <마이니치신문>에 

110만 엔을 지급하라는 2심을 확정했다.

3. 성범죄 보도 관련 가이드라인

피해자단체의 움직임도 성범죄 보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00년에 ‘전국범죄피

해자모임’이 설립되었다.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성폭력금지법 제정 네트워크’ 등의 시

민단체가 성범죄사건을 재판원재판에서 제외할 것을 최고재판소와 검찰청에 요구했다. 

지역에서는 지방재판소와 지방검찰청에 배려를 요구하고 있으며, ‘성폭력을 용서하지 

않는 여성모임’은 서명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한편, 성폭력 피해자와 기자로 구성된 ‘성폭력과 보도 대화모임’은 2016년에 ‘성폭력 

취재를 위한 가이드북’(性暴力被害取材のためのガイドブック)을 발표했다. 2015년 6월

부터 성폭력 피해자(survivor)와 기자가 정기적으로 만나, 상호이해와 적절한 커뮤니케

이션을 위한 가이드북을 만들었다. 이 가이드북은 성폭력 피해자와 이들을 취재하는 기

자를 위해, 취재에 응할 때의 주의할 점과 취재할 때의 배려를 정리한 것이다. 

가이드북에서는 우선, 성범죄 피해자가 취재를 받을 때의 확인 사항과 기자가 취재할 

때에 확인해야 할 사항을 제시했다. 둘째, 취재를 받은 피해자의 사례와 취재를 한 기

자의 소감 등을 정리했다. 셋째, 트라우마를 이해하는 취재, 안정적인 취재 방법, 당사

자의 취재 경험을 소개했다. 넷째, 취재로 인한 피해와 회복, 언론사 간부에 대한 제언

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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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성범죄 보도 자율규제 동향 및 시사점 

1. 언론계의 자율규제

일본에서 범죄 보도는 1989년에 전환점을 맞이했다. 과잉 보도와 오보 등으로 비판

이 거셌기 때문이다. 이에 <마이니치신문>을 시작으로, ‘피의자’ 대신에 ‘용의자’를 사

용하였다6). 1993년에는 <아사히신문>이 ‘미디어란’을 통해 보도 검증과 ‘미디어 비평’

을 통한 전문가 의견을 게재하기 시작했다. 또한,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지면심의회’도 

설치하였다. 

그러나, 범죄 보도는 개선되지 않았다. 1990년대 후반에 잇따라 발생한 성범죄를 보

도하면서 피해자와 사건 관계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가했다. 이에 일본변호사연합회는 

범죄 보도에서 인권을 고려하고, 윤리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다(日本弁護士連合

会, 2000). 또한, 일본정부와 자민당은 보도 피해 대책을 구실로 미디어규제법안을 만

들기 시작했으며7), 그 결과 신문과 방송은 자율규제를 내세웠다. 방송에서는 1997년에 

<NHK>와 일본민간방송연맹이 공동으로 방송인권위원회기구(放送と人権等権利に関す

る委員会機構: BRO)를 설립하였다. 2000년에는 일본신문협회가 신문윤리강령을 전면 

개정했다. <마이니치신문>이 ‘열린신문위원회’(開かれた新聞委員会)를 설치했으며, 2001

년에는 일본신문협회가 ‘집단적 과열취재 관련 견해’를 발표했다. 

2. 신문 보도기준과 자율규제기관

(1) 신문윤리강령 및 방송기준

2000년에 전면 개정된 ‘신ㆍ신문윤리강령’에서는 알권리와 인권 존중이 부각되었다. 

6) ‘피의자’는 범죄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지만, 아직 기소되지 않는 자를 가리키는 법률용어이
다. 반면, ‘용의자’는 언론에서 만들어낸 말이다. 1989년까지 범죄 보도에서 피의는 경칭을 사용하지 않
고 불렀다. 그러나,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거하여 피의자의 인권도 존중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언
론에서는 ‘용의자’라는 호칭을 사용하게 되었다.

7) 대표적으로, 1995년 지상파 민방 <TBS>의 옴진리교 관련 보도를 계기로 우정성은 ‘다채널시대 시청자
와 방송에 관한 간담회’를 설치했다. 1998년에 자민당이 참의원선거에서 참패하자 보도를 감시하기 위
한 ‘보도모니터제도’를 신설했으며, 1999년에는 ‘보도와 인권 검토회’를 설치하여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후, 이른바 ‘미디어규제 3법’이 논의되기 시작했으며, 2003년 개인정보보호법이 설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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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은 인간의 존중에 최고의 경의를 표하고, 개인의 명예를 존중해 프라이버시를 배

려한다. 보도를 잘못한 때는 신속하게 정정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의 명예를 해쳤

다고 판단한 때는 반론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는 것이다. 또

한, 실명보도가 알권리를 보장한다는 논리를 내세웠다(日本新聞協会, 2006:5). 실명보

도는 익명보도와는 달리 강한 소구력을 가지며 사실의 무게를 전달한다. 실명은 뉴스의 

기본 요소인 5W1H의 하나이다. “이름은 사회적 존재로서 개인을 나타내는 것”이며, 

“익명과 가명으로 조직된 공동체는 건전하지” 않으며, “이름은 사람이 개인으로 존중받

는 기초이며, 개인의 인격을 상징한다”(日本新聞協会, 2006:58). 

일본신문협회는 집단적 과열취재가 문제되자, 2001년에 집단적 과열취재에 관한 견

해를 편집위원회 명의로 발표했다. 이 견해에서는 집단적 과열취재를 정의하고, 보호받

아야 할 대상으로 ‘피해자, 용의자, 피고인, 그 가족, 주변 주민을 포함한 관계자’로 규

정했다. 집단적 과열취재를 막기 위해 최소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제시했다.

① 싫어하는 당사자나 관계자를 집단적으로 강제로 포위한 상태에서 취재해서는 

안 된다. 상대가 초등학생과 유아의 경우, 취재 방법에 특단의 배려를 요한다.

② 밤샘 장례식, 사체 반송 등을 취재하는 경우, 유족과 관계자의 심정을 짓밟지 

않도록 충분히 배려하고, 복장과 태도 등에도 유의한다.

③ 주택가와 학교, 병원 등 평온이 요구되는 장소에서의 취재는 취재차량 주차방

법을 포함해 인근의 교통과 평온을 방해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2020년 6월에도 일본신문협회편집위원회는 가맹사에 집단적 과열취재를 방지하기 

위한 대응을 요청했다. 요청에서 “실명은 사실의 핵심이며, 정확한 보도가 불가결하다”

면서도, “취재를 통해 피해자와 유족의 부담을 가하기도 하며, 실명보도를 거부하는 배

경의 하나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책으로 미디어 스크럼이 발생할 가능성이 확실

한 경우는 현장에서 협의하고 만전의 조치를 강구하며, 피해자와 유족의 부담 경감을 

위해 보도기관의 대표사가 취재를 신청하고, 기자회견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표 취재를 

신청한다고 했다.

한편, 2000년을 전후해 신문사에서는 범죄 피해자에 배려한 보도에 나서기 시작했

다. 자율적으로 범죄 피해자 보도기준을 마련해 발표했다. 성범죄 보도기준도 간략하게

나마 기술하고 있다. <아사히신문>과 <요미우리신문>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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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강제 추행 등 성범죄 피해자는 익명을 원칙으로 하며, 주소와 직업, 연령

도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도록 작성한다. 사망 사건에서는 실명보도를 원칙으로 하

지만, 후속 보도에서는 가능한 익명으로 전환한다. 어린이와 소녀의 유괴사건 등에

서 성적인 동기가 의심되는 때에는 피해자의 신원을 보호하게 된 시점부터 익명으

로 한다. 성범죄 내용을 언급할 경우에 단적으로 간결하게 전달한다. 이상에 대해

서는 피해자가 실명보도를 원하는 경우, 성범죄 피해를 명확하게 밝히고자 할 경우

에는 예외로 한다(事件の取材と報道編集委員会, 2005:66).』

『성범죄의 피해자는 익명으로 하며,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도록 전체 기술에서 배

려한다. 성범죄 피해자가 사망했을 때는 실명을 원칙으로 하지만, 재판 시작 이후

에는 익명으로 할 수 있다. 성범죄이라는 것을 직접 드러내는 죄명은 상황에 따라 

생략할 수 있다. 부녀폭행 방법과 상황은 원칙적으로 기사로 다루지 않지만, 보도 

필요성이 있을 때는 간략하게 쓸 수 있다(読売新聞社編, 2003:248).』

(2) 신문사 자율규제기관

한편, 신문사에서는 지면심사회에서 기사내용을 심의한다. 대부분 전국신문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옴부즈맨제도를 두고 있다. <아시히신문>은 1989년에 ‘아사히신문지

면평의회’를 설치했으며, 2001년에는 ‘보도와인권위원회(報道と人権委員会)’를 신설했

다. 2015년 4월에는 ‘퍼블릭 에디터’(public editor)를 도입했다. <마이니치신문>은 

2000년에 ‘열린신문위원회’(「開かれた新聞」委員会)를 설치했다. 사외의 전문가로 구성

된 위원이 보도로 인한 인권침해에 대한 불만과 의견에 견해를 제시하고, 신문지면에 

대한 의견도 제시한다. <요미우리신문>도 2001년에 신문감사위원회고문(「新聞監査委員

会」顧問)을 설치하였다. <아사히신문>과 <마이니치신문>의 위원회는 보도로 인한 명예

훼손, 프라이버시 침해 등에 대응하는 자율규제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표� 1>� 신문사의�자율규제

사명 아사히신문 마이니치신문 요미우리신문

기관명 보도와인권위원회 열린신문위원회 신문감사위원회고문

설립 2001년� 1월 2000년� 10월 2001년� 6월

위상 사장�직속
주필�직할

(편집국에서�독립)
사장�직속



194� � 2020년도�해외언론법제연구보고서�제4호

(3) 방송업계 자율규제

1) 일본민간방송연맹의 방송기준 및 보도지침

일본민간방송연맹은 1997년에 보도지침을 제정한 뒤, 2003년에 개정했다. 이는 보

도·취재 시의 자세와 인권 존중 및 보도 표현을 규정하고 있다. 범죄사건 보도와 관련

되는 규정을 정리하면, 우선 인권존중에서는 취재·보도의 자유는 모든 사람의 기본적 

인권실현에 기여해야 하며, 부당하게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제시하고 있

다. 이어, 시민의 알권리에 부응하는 보도 활동은 취재·보도되는 측의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 존중한다고 하였다. 

① 명예, 프라이버시, 초상권을 존중한다.

② 인종ㆍ성별ㆍ직업ㆍ처지ㆍ신조 등에 의한 차별을 배제하고, 개개인의 인격을 

중시한다.

③ 범죄 보도에서는 범죄추정의 원칙을 존중하고, 피의자 측의 주장에도 귀를 기울

인다. 취재 받는 측에게 일방적인 사회적 제재를 가하는 보도는 피한다.

④ 취재 대상이 되는 사람의 아픔과 고뇌에 배려한다. 사건ㆍ사고ㆍ재해 피해자ㆍ

가족ㆍ관계자에 대해 절도를 가진 자세로 접한다. 집단적 과열취재로 인한 피

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⑤ 보도 활동이 보도 피해를 불러일으켜서는 안 되지만, 만일 보도로 인해 인권

침해가 있었다는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신속하게 피해구제수단을 강구한다.

사명 아사히신문 마이니치신문 요미우리신문

위원구성 3명 4명 3명

목적

-� 보도의�자유

- 명예훼손,� 프라이버시� 침해,�

차별�구제

- 보도와� 인권에� 대해� 의견�

제시

- 명예와� 프라이버시� 등� 인권

침해�및� 불만� 대응에�대한�

견해,� 의견�제시

-� 지면�관련�의견�제시

-� 21세기�미디어�제언

-� 제3자의�입장에서�신뢰받는�

신문�지향

피해구제 -� 심리�결과를� ‘견해’로�발표
-� 인권침해에�대한�검증�

-� 신문사�견해�지면�게재
-

결과발표
견해를�신청자�승인�후�

지면에�발표
결과는�지면�공개 사안마다�판단하여�결정

대상미디어 신문,�잡지,�인터넷�등이�보도 신문�기사�원칙 신문

대상자 개인�한정(공인�제외) 개인�한정(공인�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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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표현에서는 절도와 품위를 가지도록 요구하였다. 과도한 연출, 선정성은 보도 

활동의 공정성과 시민의 신뢰를 해칠 수 있다고 경계했다.

① 과도한 연출과 시청자ㆍ청취자에게 오해를 주는 표현 수단, 합리적 이유가 없

는 익명 인터뷰, 모자이크 남용을 피한다.

② 불공정한 편집 방법, 잠재의식(subliminal) 수법, 이와 유사한 수법은 사용하지 

않는다.

③ 자료영상ㆍ음성을 사용하는 경우, 현실의 영상ㆍ음성과 오해받지 않도록 한다. 

시청자ㆍ청취자에 이해받기 어려운 수법을 사용했을 때는 그 취지를 원칙적

으로 명시한다.

이러한 방송 지침은 방송 기준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방송 기준 가운데 범

죄 표현과 성표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10장 범죄 표현

(66) 범죄를 긍정하거나, 범죄자를 영웅 취급해서는 안 된다.

(67) 범죄수법을 표현할 때는 모방하고자 하는 기분을 일으키지 않도록 주의한다.

(68) 도박 및 이와 유사한 것은 소극적으로 다루며, 매력적으로 표현하지 않는다.

(69) 마약과 각성제 등을 사용하는 장면은 소극적으로 다루고, 매력적으로 다루지 

않는다.

(70) 총포, 흉기류 사용은 신중하게 하고, 살상 수법에 대해서는 모방 동기를 부

여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71) 유괴 등을 다룰 때는 그 수법을 자세하게 표현하지 않는다.

(72) 범죄 용의자의 체포와 심문 방법, 소송 절차와 법정 장면 등을 다룰 때는 바

르게 표현하도록 주의한다.

제11장 성표현

(73) 성에 관한 사항은 시청자에게 곤혹, 혐오를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74) 성 감염증과 생리위생에 관한 사항은 의학 상ㆍ위생학 상, 바른 지식에 의거

해 다루지 않으면 안 된다.

(75) 일반 작품은 물론, 예술작품에서도 과도하게 관능적 자극을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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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성범죄, 변태성욕, 성적 도착을 표현하는 경우는 과도하게 자극적이어서는 

안된다.

(78) 전라는 원칙적으로 다루지 않는다. 육체의 일부를 표현할 때는 천박함ㆍ외설을 

느끼지 않도록 특히 주의한다.

2) <NHK>의 방송가이드라인

<NHK>는 방송가이드라인에서 사건ㆍ사고 관련 가이드라인을 규정하고 있다. 범죄 

보도는 안전하고 질서 있는 사회실현에 기여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지적한다. 보도를 

통해 법 정비와 수사당국의 대응을 촉구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사건

ㆍ사고보도는 진상과 배경을 추적하고, 국민의 알권리에 부응하기 위해 실명보도가 원

칙이라고 제시했다. 방송가이드라인에서는 실명과 익명, 피의자ㆍ피고의 인권과 호칭, 

재판원제도, 소년 사건, 영상, 집단적 과열취재, 유괴 보도를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의 

인권과 관련된 규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피해자 인권은 가해자의 인권과 비교해 보호하지 않았다는 비판과 반성이 있

으며, 2004년 범죄피해자기본법이 제정되는 등 범죄와 사고의 피해자 권리를 

지키려는 움직임이 확대하고 있다.

• 범죄피해자기본법에서는 “피해자의 대부분은 그 권리를 존중받아 왔다고 하기 

어렵다”, “직접적 피해에 머물지 않고, 그 뒤에도 부차적인 피해로 괴로워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범죄 피해자의 권리이익이 보호받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새롭게 한 발 내딛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였다.

• 보도의 위상에 대해서도 취재 방법에 피해자의 심정을 무시한 경우가 있었다

는 반성이 있다. 과열된 취재와 보도, 무신경한 언어 사용 등으로 피해자를 괴

롭게 하지 않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현장에 달려온 가족을 가로

막는 듯한 취재는 하지 않는 등 충분히 배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 피해자 사진과 영상을 사용할 경우에는 불필요한 반복을 피하는 등 배려가 필요하다.

• 폭력단이 관계된 사건 및 성범죄 등에서 피해자의 안전과 2차 피해 우려 등을 

검토하여 익명보도를 하는 경우에는 영상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도

록 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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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프로그램 심의기관

방송법에서는 프로그램 심의기관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제6조). 프로그램 심의기관

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방송사의 자문 요청에 따라, 방송프로그램의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사항을 심의한다. 둘째, 방송사에 의견을 제시한다. 자문에는 답신

이나 의견을 제시하고, 방송사는 이를 존중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또한, 방송

사는 프로그램 심의기관에 보고 의무도 가진다. 보고 내용은 자문 관련 조치내용, 정정

방송 및 취소방송의 실시 상황, 프로그램 관련 시청자 불만 및 의견 개진 등이다. 프로

그램 심의기관은 보도 피해에 대한 구제기능은 없지만, 프로그램 전반을 대상으로 문제

가 있는 경우에 심의한다. 논의된 사안은 프로그램 담당자가 설명하고, 회의록은 홈페

이지에 공개한다. 

4) 자율규제기관: BPO

방송업계에서는 제3자 기관을 통한 자율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는 일본의 독특한 

규제방식이다. 제3자 기관은 총무성이 독임제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내용에 대한 규제

에 소극적이라는 점, 법정기관인 프로그램심의회의 한계 등이 낳은 현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총무성의 행정지도를 피하기 위한 업계 자율기관이라고도 할 수 있다.

방송윤리ㆍ프로그램향상기구(BPO)는 2003년에 <NHK>와 일본민간방송연맹이 기존

의 유사조직을 통합하여 새롭게 설립되었다. 방송에 대한 불만과 방송윤리에 대응하는 

제3자 기관으로 규정한다. BPO는 임의 단체이며, 산하에는 방송윤리검증위원회, 방송

인권위원회, 청소년위원회를 두고 있다. 

2002년, <NHK>와 일본민간방송연맹은 BPO 설치에 관한 기본합의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NHK>와 일본민간방송연맹 가맹사는 BPO의 독립성을 인정하고, 운영

에 협력하며, 세 위원회가 지적한 문제점에 대해 개선책을 포함한 대응 상황을 보고하

고, 필요한 경비를 분담하기로 했다. 또한, 일본민방방송연맹 가맹사는 별도로 BPO의 

운영에 협력하고, 위원회 결정을 존중하고, 대응책을 보고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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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BPO의�변천과정

� � � � � � � � 출처:�塩⽥幸司(2019:197).

BPO 산하의 방송인권위원회는 방송으로 명예ㆍ프라이버시 등의 인권 침해를 받았다

는 신청을 바탕으로 심리를 시작한다. 이는 재판에 의존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불만처리기관이다. 신청은 방송으로 권리를 침해 받은 개인이나 직접적인 이

해관계자가 할 수 있다. 신청할 수 있는 내용은 “명예, 신용, 프라이버시ㆍ초상권 등의 

권리 침해, 이와 관련된 방송윤리위반과 관련된 것”이다. 그러나, “공정ㆍ공평을 결여한 

방송으로 인해 현저하게 불이익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서면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

회가 독자적인 판단으로” 심리할 수 있다. 심리 결과는 권고와 견해로 발표한다. 권고

는 인권 침해나 방송윤리상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경우에 나오며, 견해는 방송윤리상 문

제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나 요망의 경우에 발표한다. 위원회 위원은 대학교수 5명, 변

호사 3명, 언론인 1명, 화가 1명 등 1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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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신청에서�결정까지�과정

불만
①�방송으로�인권을�침해당한�경우,� 방송사에�불만을�전달한다.� 불만은�우선�방송사가�

대응하여�해결한다.

신청
②� 방송사와�협의를�통해� 해결되지� 않아� 방송인권위원회에�인권침해�구제를�요청한�경우는�

신청서를�제출한다.

위원회는�신청내용을�검토하고,� 프로그램을�시청하여�심리�여부를�결정한다.

심리
③� 심리는� 신청인과� 방송사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직접� 이야기

를� 듣기도� 하며,�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방송윤리상� 문제가� 있었는지를� 판단해� 위원회�

결정으로�견해,� 권고를�정리한다.

통지
공표

④� 위원회� 결정을� 신청인과� 방송사에� 알린� 뒤,�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하고� 홈페이지에� 게재

한다.

출처:� BPO홈페이지

방송인권위원회는 1997년 설립된 이후 2020년 8월까지 모두 72건의 결정을 발표했

다. 방송인권위원회는 판례를 참고하여 판단하며, 결정은 판단 기준과 판단 가이드의 

형태로 축적해 발표하고 있다. 

<표� 2>� 방송인권위원회의�판단내용

권고�
인권침해(명예훼손,� 프라이버시�침해,� 초상권�침해�등)

방송윤리상�중대한�문제� 있음

견해

방송윤리상�문제�있음

요망(방송사의�방송�표현에�대해� 대응을�요망)

문제�없음

출처:� BPO홈페이지

방송인권위원회가 성범죄 보도와 관련된 결정으로는 지방공무원(신청인)이 <TV쿠마

모토(TKU)>와 <쿠마모토현민TV(KKT)>를 상대로 제기한 심리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2015년 11월, <TKU>와 <KKT>는 자사 뉴스프로그램에서 지방공무원이 술에 취해 저

항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는 여성의 알몸을 촬영했다는 혐의(준강제추행)로 체포되었다

고 보도했다. 신청인이 문제 삼은 것은 명예훼손과 프라이버시 침해였다. 뉴스에서는 

의식이 몽롱한 상태의 여성을 자택으로 데려갔으며, 동의 없이 옷을 벗겼다는 등 신청

인이 인정하지 않은 혐의까지 사실로 인정했다고 보도했고, ‘비열한 범행’ 등의 코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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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신청인이 악질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는 인상을 줌으로써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

장했다. 또한, 신청인이 페이스북에 게재한 사진도 무단으로 방송해 프라이버시를 침해

했다고 보았다.

방송인권위원회는 방송내용을 “신청인이 추행 목적을 가지고 의식이 몽롱한 여성을 

동의도 없이 자택에 데리고 갔고, 의식을 잃고 누워있는 여성의 옷을 동의 없이 벗겼으

며, 의식을 잃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여성을 촬영했다. 신청인은 이 세 가지를 

인정했으며, 경찰은 신청인이 약물로 의식을 잃게 만든 의혹도 있다며, 계속해서 추궁

할 방침”이라고 정리했다. 방송인권위원회는 이 중에서 의식을 잃은 여성의 알몸을 촬

영한 것은 체포된 피의사실이며 신청인도 인정한 사실이지만, 나머지는 “경찰의 견해에 

불과할 가능성이 있고, 판결도 아니며, 기타 증거도 없다”는 이유로 “사실성의 증명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경찰서 부서장의 “명확하다고 하기 어려운 설명”을 듣고, 취

재진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믿은 것에 대해서는 상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명

예를 훼손한 것은 판단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방송인권위원회는 방송윤리상의 문제를 검토했다. “범죄 사실이 확정되지 않았으며, 

또한 다른 증거도 없는 체포 직후 단계에서 명확하다고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경찰

당국의 발표만을 의존해, 특단의 유보도 없이 사건에 이른 경위 부분까지도 사실인 듯한 

인상을 심어주었다”며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방송인권위원회가 기준으로 제시한 

것은 ‘방송윤리기본강령’이다. “보도는 사실을 객관적이고, 정확ㆍ공평하게 전달하고, 

사실에 접근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규정을 제시하였다. 

방송윤리기본강령은 <NHK>와 일본민간방송연연맹이 1996년에 제정하였다.

이러한 견해에 대해 위원 9명 가운데 3명이 소수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언론인 출신

의 위원은 이 사건을 보도한 신문 3사의 기사와 방송 내용이 일치한다고 지적했다. 부

서장의 발표와 설명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부서

장의 발표와 설명은 명확했다고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본건의 방송은 용

의자 체포 직후 사건 보도의 흐름 상 일반적으로 보이는 것이다. 내용적으로도 경찰당

국의 발표와 설명을 일탈한 부분은 없다. 이번 방송에 방송윤리상 특단의 문제가 있었

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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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방송업계에서는 위원회 결정에 반발이 적지 않았다. <TKU>와 <KKT>는 3개월 

뒤인 2017년 6월 위원회 결정에 대한 대응을 보고했다. 양사는 뉴스 프로그램에서 위

원회 결정을 전달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여 방송에 활용하겠다고 했다. 또한, 사내 보고

와 주지 활동을 소개했으며, 연수 등을 실시했다고 설명하였다. <TKU>는 보도부의 대

응으로 뉴스 원고를 해설자에게 최종 확인을 부탁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으며, 영상과 자

막도 체크 기능을 강화했다고 보고하였다. <KKT>는 재발방지대책으로 “어디까지가 체

포 혐의이고, 어디까지가 경찰의 짐작인지 확인할 것, 용의자가 어디까지 혐의를 인정

하고 있는지 확인할 것을 철저히 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뉴스 원고의 체크 기능을 강

화하고, 영상과 자막도 데스크와 디렉터, 아나운서 이외에 직접 담당하지 않은 기자도 

확인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방송인권위원회는 2016년 2월, <후지TV>의 프로그램에서 다룬 스토커 사건 관련 영

상이 방송윤리상 문제가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 <후지TV>는 2015년 3월 버라이어티 

프로그램 ‘뉴스 만찬회(ニュースな晩餐会)’에서 지방도시의 식품 공장에서 벌어진 스토

커 사건과 집단 괴롭힘을 다루었다. 방송인권위원회에서 심의를 신청한 사람은 식품 공

장 직원이었다. 프로그램에서는 재연 영상과 식품 공장 직원의 인터뷰 영상, 신청인의 

몰래카메라 영상, 직장동료 간 대화를 담은 녹음파일 등을 넣은 영상을 방송했다. 신청

인은 스토커 행위를 한 사람으로 지목되었고, 직장에서도 그렇게 알려졌으나 방송내용이 

사실과 달라 명예훼손 등의 인권침해를 받았다고 주장하였다. 방송인권위원회는 명예

훼손 등의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방송윤리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후지TV>는 관계자 영상 등을 모자이크로 처리하고 음성을 변조했으며, 재연 영상에

서는 ‘피해자의 증언에 의거해 일부 재구성한 것’이라는 자막을 달았다고 하였다. 방송

인권위원회는 방송 내용은 공공의 이해에 관련된 사실을 방송한 것이며, 신청인과 관련

된 부분도 기본적으로 사실관계에 의한 진실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 등

의 인권침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방송인권위원회는 주차장 영상과 

신청인 관련 정보, 직장 관계자 관련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직장동료는 신청인이 누구

인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는 재연 영상과 자막 처리에 신중을 기하지 

않은 결과라고 판단했다. 또한, 취재에서도 당사자의 취재에만 의존하여 직장 내에서의 

처우 관련 불만과 갈등, 사건의 배경이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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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으며, 신청인의 불만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대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방송인

권위원회는 결정사항을 방송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인권과 방송윤리를 더욱 배려하도

록 요망한다고 결정했다.

Ⅴ. 나오며

현재 일본에서 성범죄 보도를 포함한 범죄 보도에서 최대 쟁점은 ‘범죄 피해자와 피

의자, 관계자를 실명으로 보도할 것인가 익명으로 보도할 것인가’이다. 제도적으로 범

죄 피해자의 신원 발표는 경찰이 판단한다. 그러나, 경찰이 피해자의 실명을 발표할 것

인가, 익명으로 발표할 것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명확하지 않다. 이는 2005년에 일 

정부가 발표된 범죄피해자기본계획에 의거한다.

범죄피해자기본계획이 발표되자, <NHK>와 일본민간방송연맹, 일본신문협회는 즉각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언론단체는 “‘피해자 이름을 실명으로 발표할 것인가, 익명으로 

할 것인가’를 경찰이 판단하도록 한 항목에 대해서 용인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또한, 

익명발표로는 피해자와 그 주변 취재가 어려워지고, 경찰에게 불리한 정보를 감출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확하고 객관적인 취재, 검증, 보도로 국민 알권리에 부응한

다는 사명을 이행하기 위해서 피해자 발표는 실명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

였다. 경찰에서 실명발표를 하더라도, 실명보도와 익명보도는 방송사가 자율적으로 판

단할 것이며, 이에 대해 책임지겠다고 주장하였다. <NHK>와 민방, 신문사 등이 가입

한 일본신문협회는 실명보도를 요구하는 이유로, ① 실명은 5W1H 중에서도 ‘누가’는 

절대적으로 없어서는 안 되는 사실의 핵심이라는 점, ② 실명은 독자적인 취재를 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는 점, ③ 실명이 있으면, 오류를 발견하기 쉽고 진실성을 담보하게 된

다는 점을 든다.

일본신문협회는 실명보도의 근거로 세 가지를 제기한다. ① 실명을 통한 보도는 익명

과 비교해 독자나 시청자에게 강한 소구력을 가지고 사실의 무게를 전달한다는 점, ② 

권력의 비리를 감시하는 기능이 있다는 점, ③ 피해사실과 배경을 독자적인 입장에서 

사회에 호소하려는 피해자가 있는 점이다. 



일본의�성범죄�보도와�피해자�인격권�보호제도� � 203

가해자의 익명보도도 쟁점이다. 학계에서는 범죄 보도에서의 인권침해를 우려하여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 무죄인 피의자를 범인 취급한다며, 권력 범죄를 제외한 범죄 관계

자는 익명보도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浅野, 2004). 특히, 성범죄 보도에서는 

피해자 보호차원에서 가해자도 익명으로 보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즉, 가해자를 익명

으로 보도하면 피해자의 특정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가해자 익명보도는 누

가 무엇을 했는지 세상에 알려지지 않기 때문에, 가해자가 사회적 제재를 면하게 된다는 

반론도 있다. 반면, 피해자는 소문에 의한 피해를 받으면서 가해자의 보복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일본에서도 성범죄는 사회적 관심대상이며, 언론에서는 이를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성범죄 보도는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며, 과열취재로 

인해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족 등의 생활권을 침해하는 등 피해자를 포함한 사건 관계자

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있다. 이러한 보도 행태와 취재 양태는 ‘보도 피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모바일 미디어와 소셜 미디어의 보급으로 보도 피해는 급속하게 확산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부족한 상황이

다. 범죄피해자보호법8)이 2000년에 제정되었지만, 보도 피해자나 성범죄보도 피해자

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은 없다. 보도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우선 해당 언론에 항의하고 

정정을 요구해야 한다.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그러나, 일본

에는 명예훼손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 명예훼손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다. 방송에서는 자율규제기관인 BPO에서 판단한다. 그러나, BPO는 법정기관

이 아니기 때문에 그 결정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8) 공식명칭은 ‘범죄피해자 등의 권리이익 보호를 위한 형사절차에 관련된 조치에 관한 법률’이다. 형사재
판 방청 우선권, 형사기록 열람 및 복사, 피해자 재판 참여시 교통비 제공, 국선변호사 선입 절차, 손해배
상 명령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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